
Q>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

수 있나요? (온라인 발급방법)

<국세청(홈택스) 이용시>

①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누리집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,

증명․등록․신청/민원증명 - 국세 민원 서류 찾기 

’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‘ 또는 ’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
증명‘ 신청하기 

② 기본인적사항 작성 ▸ 신청내용 항목에서 사용용도는 ’관공서 제출용‘,
과세기간은 ’2024년 1~2분기‘ 또는 ’2025년 1~2분기‘ 선택,
▸ 수령방법 선택 후 출력



<정부24 이용시>

①정부24(www.gov.kr)

누리집 접속하여 검색창에

’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‘ 검색

② ’발급하기‘ 버튼을 누른 후 
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 
본인인증

③ 신청인 항목 입력 ▸ 신청내용 항목에서 과세기간은 ’2024년 1~2분기
‘또는 ’2025년 1~2분기‘ 선택, 용도는 ’관공서 제출용‘ 선택 ▸ 신청하기



연 매출액 증빙 관련 

Q> 연 매출액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증빙하나요? 부가가치세 과세

표준증명 외에도 다른 자료로 증빙할 수 있나요?

□연 매출액은 반드시 국세청(홈택스 포함)에서 발급하는 ’부가가치세

과세표준증명(법인·개인사업자)‘ 또는 ’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

액증명(면세사업자)‘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하며,

○ 이는 국세청(홈택스)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함

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

Q>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시 과세기준은 언제로 제출하

여야 하나요?

□과세기간은 2024년 또는 2025년 중 기업이 사업참여에 유리한 

1개 연도(1.1.~12.31.)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,

○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(과세기간 1기), 7월 1일
부터 12월 31일까지(과세 2기)의 과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
    * 정부24 또는 국세청 홈택시 발급시 ’2024년 1기~2024년 2기‘ 또는 ’2025 1기 
~2025년 2기‘로 선택하여 제출

○ 6개월치(1기 또는 2기)의 매출액 증빙자료만 제출하거나, 1개 

연도의 1~2기가 아닌, 특정연도의 2기(7.1.~12.31.)와 그 다음 

연도의 1기(1.1.~6.30.)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

Q>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시 과세기간 1기(1.1.~6.30.), 2기
(7.1.~12.31.)를 선택하여 제출하였으나, 개업을 연도 중간에 

하여 제출한 매출액이 실제 1년치 매출액이라고 볼 수 없는 

경우는 어떻게 매출액이 산정되나요?

□사업 개업일자가 연도 중간에 있어 실제로는 과세 증빙자료에 

기재된 기간(1.1.~2.31.) 동안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

○ 사업 개업일부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연도의 말일까지의 과세 

기간으로 보아,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

매출액을 산정함


